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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감정평가 명세표

일련
번호

소 재 지 지� � 번
지� � 목
및

용� � 도

용도지역
및

구� � 조

면� � � 적� (㎡) 감�정�평�가�액
비� � 고

공� � 부 사� � 정 단� � 가 금� � 액

1 전라남도 106 답 계획관리지역 1,764 1,764 451,000 795,564,000 �

� 무안군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� 삼향읍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� 남악리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2 � "� 107-1 답 계획관리지역 2,087 2,087 451,000 941,237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3 � "� 107-2 답 계획관리지역 139 139 370,000 51,430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4 � "� 107-3 답 계획관리지역 824 824 370,000 304,880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5 � "� 107-8 답 계획관리지역 1,190 1,190 370,000 440,300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6 � "� 107-19 답 계획관리지역 685 685 370,000 253,450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7 � "� 108 답 계획관리지역 2,522 2,522 451,000 1,137,422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8 � "� 108-1 답 계획관리지역 2,423 2,423 451,000 1,092,773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9 � "� 107-5 답 계획관리지역 355 355 425,000 150,875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10 � "� 107-6 답 계획관리지역 76.8 76.8 370,000 28,416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11 � "� 107-11 답 계획관리지역 104 104 481,000 50,024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12 � "� 107-20 답 계획관리지역 1,815 1,815 425,000 771,375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13 � "� 107-21 답 계획관리지역 1,552 1,552 425,000 659,600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14 � "� 107-22 답 계획관리지역 684.2 684.2 481,000 329,100,2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15 � "� 107-23 답 계획관리지역 134 134 481,000 64,454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16 � "� 107-24 답 계획관리지역 73 73 425,000 31,025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17 � "� 122 답 계획관리지역 1,531 1,531 425,000 650,675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페이지: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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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감정평가 명세표

일련
번호

소 재 지 지� � 번
지� � 목
및

용� � 도

용도지역
및

구� � 조

면� � � 적� (㎡) 감�정�평�가�액
비� � 고

공� � 부 사� � 정 단� � 가 금� � 액

18 전라남도 124 답 계획관리지역 1,345 1,345 425,000 571,625,000 �

� 무안군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� 삼향읍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� 남악리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19 � "� 124-1 답 계획관리지역 2,429 2,429 451,000 1,095,479,000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20 � "� 125-2 답 계획관리지역 462.5 462.5 일괄 207,860,000 수목�포함�평가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토지단가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:�@444,000원),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토지�가격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:�205,350,000원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수목�가격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:�2,510,000원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21 � "� 125-4 답 계획관리지역 660 660 일괄 293,640,000 수목�포함�평가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토지단가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:�@444,000원),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토지�가격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:�293,040,000원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수목�가격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:� 600,000원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합� �계 \9,921,204,200.-

� � � 이 하 여 백

페이지:2



2506-51-17013 1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

Ⅰ 감정평가 개요

1. 감정평가 목적

대상물건은� 전라남도� 무안군� 삼향읍� 남악리� 소재� '안동마을'� 동측� 및� 남동측� 인근에� 위치하는� 부동산(토지)으로

서,� 광주지방법원�목포지원에서�의뢰된�경매� 목적의�감정평가임.

2.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
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

일련
번호

소재지
공부면적
(㎡)

사정면적
(㎡)

지목
용도
지역

이용
상황

도로
교통

형상
지세

2025년도
개별공시지가
(원/㎡)

비고

1
남악리

106
1,764 1,764 답

계획

관리
전

소로

한면

부정형

평� � 지
137,400 -

2
남악리

107-1
2,087 2,087 답

계획

관리
전

소로

한면

부정형

평� � 지
144,500 -

3
남악리

107-2
139 139 답

계획

관리
전 맹지

삼각형

평� � 지
119,200 -

4
남악리

107-3
824 824 답

계획

관리
전 맹지

세장형

평� � 지
119,200 -

5
남악리

107-8
1,190 1,190 답

계획

관리
전 맹지

부정형

평� � 지
113,200 -

6
남악리

107-19
685 685 답

계획

관리
전 맹지

사다리

평� � 지
119,200 -

7
남악리

108
2,522 2,522 답

계획

관리
전

소로

한면

세장형

평� � 지
144,500 -

8
남악리

108-1
2,423 2,423 답

계획

관리
전

소로

한면

세장형

평� � 지
144,500 -

9
남악리

107-5
355 355 답

계획

관리
전 맹지

세장형

평� � 지
121,500 -

10
남악리

107-6
76.8 76.8 답

계획

관리
전 맹지

삼각형

평� � 지
115,5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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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

일련
번호

소재지
공부면적
(㎡)

사정면적
(㎡)

지목
용도
지역

이용
상황

도로
교통

형상
지세

2025년도
개별공시지가
(원/㎡)

비고

11
남악리

107-11
104 104 답

계획

관리
전

소로

한면

사다리

평� � 지
144,500 -

12
남악리

107-20
1,815 1,815 답

계획

관리
전 맹지

부정형

평� � 지
115,500 -

13
남악리

107-21
1,552 1,552 답

계획

관리
전 맹지

사다리

평� � 지
121,500 -

14
남악리

107-22
684.2 684.2 답

계획

관리
전

소로

한면

사다리

평� � 지
144,500 -

15
남악리

107-23
134 134 답

계획

관리
전

소로

한면

부정형

평� � 지
137,400 -

16
남악리

107-24
73 73 답

계획

관리
전 맹지

사다리

평� � 지
144,500 -

17
남악리

122
1,531 1,531 답

계획

관리
전 맹지

부정형

평� � 지
121,500 -

18
남악리

124
1,345 1,345 답

계획

관리
전 맹지

사다리

평� � 지
121,500 -

19
남악리

124-1
2,429 2,429 답

계획

관리
전

소로

한면

부정형

평� � 지
144,500 -

20
남악리

125-2
462.5 462.5 답

계획

관리
전

세로

(가)

세장형

평� � 지
137,300 -

21
남악리

125-4
660 660 답

계획

관리
전

세로

(가)

세장형

평� � 지
137,300 -

합 계 22,855.5 22,855.5 - - - - -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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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

3. 기준가치

가.� 개� 요

대상물건에� 대한� 감정평가액은� 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5조� 제1항에� 따라� “시장가치”를� 기준으로� 결정함을�

원칙으로� 함.� 다만,� 감정평가� 의뢰인이� 요청하는� 경우,� 감정평가의� 목적이나� 대상물건의� 특성에� 비추어� 사회

통념상�필요하다고�인정되는�경우에는� “시장가치�외의�가치”를�기준으로�감정평가액을�결정할�수� 있음.

나.� 기준가치�결정�및� 그� 이유

“기준가치”란� 감정평가의� 기준이� 되는� 가치로서,� 대상물건에� 대한� 감정평가는� “시장가치”,� 즉� 통상적인� 시장에

서� 충분한� 기간� 동안� 거래를� 위하여� 공개된� 후� 그� 대상물건의� 내용에� 정통한� 당사자� 사이에� 신중하고� 자발적

인� 거래가� 있을� 경우� 성립될� 가능성이� 가장� 높다고� 인정되는� 대상물건의� 가액(價額)을� 기준으로� 하되,� 감정평

가�목적(경매)을� 고려하여�감정평가액을�결정하였음.

4.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

없� � � � � � 음.

5.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

“기준시점”이란� 대상물건의� 감정평가액을� 결정하는� 기준이� 되는� 날짜를� 말하며,� 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9조�

제2항에�의거하여�대상물건의�가격조사를�완료한�날짜인� 2025년� 06월� 19일을� 기준시점으로�정함.

6.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

실지조사는�대상물건이�있는�곳에서�대상물건의�현황�등을� 직접� 확인하는�절차로서,� 「감정평가에�관한�규칙」� 제

10조(대상물건의� 확인)에� 따르면,� 감정평가법인등이� 감정평가를� 할� 때에는� 실지조사를� 하여� 대상물건을� 확인하

여야�한다고�규정하고�있는�바,� 대상물건은� 2025년� 06월� 19일자� 현장실사를�통해�실지조사를�실시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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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

Ⅱ 감정평가의 관련규정 및 적용방법

1.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

본� 감정평가는� 「감정평가� 및� 감정평가사에� 관한� 법률」,� 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등� 관계법령과� 「감정평가� 실무

기준」� 등에� 의거하여�평가함.

2. 감정평가 관련 규정

감정평가에�관한�규칙� 제7조� [개별물건기준�원칙�등]

①�감정평가는�대상물건마다�개별로�하여야�한다.

②� 둘� 이상의� 대상물건이� 일체로�거래되거나�대상물건� 상호� 간에� 용도상�불가분의� 관계가�있는� 경우에는� 일괄하여� 감정

평가�할�수�있다.

③�하나의�대상물건이라도�가치를�달리하는�부분은�이를�구분하여�감정평가�할�수�있다.

④� 일체로�이용되고� 있는� 대상물건의� 일부분에� 대하여� 감정평가� 하여야� 할� 특수한� 목적이나� 합리적인�이유가� 있는� 경우

에는�그�부분에�대하여�감정평가�할� 수� 있다.

감정평가에�관한�규칙� 제11조� [감정평가방식]

감정평가법인등은�다음�각�호의�감정평가방식에�따라� 감정평가를�한다.

1.� 원가방식:� 원가법�및�적산법�등� 비용성의�원리에�기초한�감정평가방식

2.� 비교방식:� 거래사례비교법,� 임대사례비교법�등� 시장성의�원리에�기초한�감정평가방식�및� 공시지가기준법

3.� 수익방식:� 수익환원법�및� 수익분석법�등�수익성의�원리에�기초한�감정평가방식

감정평가에�관한�규칙� 제12조� [감정평가방법의�적용�및�시산가액�조정]

①� 감정평가법인등은� 제14조부터� 제26조까지의� 규정에서� 대상물건별로� 정한� 감정평가방법(이하� “주된� 방법”이라� 한다)

을� 적용하여�감정평가해야�한다.� 다만,� 주된� 방법을�적용하는�것이�곤란하거나�부적절한�경우에는�다른� 감정평가방법

을�적용할�수�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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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대상토지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

가.� 대상토지에� 대한� 감정평가방법은,� 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2조� 제1항의� 대상물건별로�정한� 감정평가방법

에� 따라� 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4조(토지의� 감정평가)� 등을� 적용하되,� 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2조�

제2항에�따라� 시산가액(試算價額)� 조정� 및� 합리성�검토를�통해� 감정평가액을�결정하였음.

나.� 대상토지의� 감정평가는�가치형성요인이� 같거나� 비슷하여� 유사한�이용가치를�지닌다고�인정되는�표준지의�공

시지가를� 기준으로� 대상토지의� 현황에� 맞게� 시점수정,� 지역요인� 및� 개별요인� 비교,� 그� 밖의� 요인의� 보정을�

거쳐� 토지의� 가액을� 산정하는� 감정평가방법인� “공시지가기준법”으로� 평가하되,� 대상토지와� 가치형성요인이�

같거나� 비슷한� 물건의� 거래사례와� 비교하여� 대상토지의� 현황에� 맞게� 사정보정,� 시점수정,� 가치형성요인� 비

교� 등의� 과정을� 거쳐� 토지의� 가액을� 산정하는� 방법인� “거래사례비교법”에� 의해� 산출된� 시산가액과� 비교하여�

그� 합리성을�검토하였음.

감정평가에�관한�규칙� 제12조� [감정평가방법의�적용�및�시산가액�조정]

②� 감정평가법인등은� 대상물건의� 감정평가액을� 결정하기� 위하여� 제1항에� 따라� 어느� 하나의� 감정평가방법을�적용하여� 산

정(算定)한� 가액[이하� “시산가액(試算價額)”이라� 한다]을� 제11조� 각� 호의� 감정평가방식� 중� 다른� 감정평가방식에� 속하

는� 하나� 이상의� 감정평가방법(이� 경우� 공시지가기준법과� 그� 밖의� 비교방식에� 속한� 감정평가방법은� 서로� 다른� 감정평

가방식에� 속한� 것으로� 본다)으로� 산출한� 시산가액과� 비교하여� 합리성을� 검토해야� 한다.� 다만,� 대상물건의� 특성� 등으

로�인하여�다른�감정평가방법을�적용하는�것이�곤란하거나�불필요한�경우에는�그렇지�않다.

③� 감정평가법인등은� 제2항에� 따른� 검토� 결과� 제1항에� 따라� 산출한� 시산가액의� 합리성이� 없다고� 판단되는� 경우에는� 주

된�방법� 및� 다른�감정평가방법으로�산출한�시산가액을�조정하여�감정평가액을�결정할�수� 있다.

감정평가에�관한�규칙� 제14조� [토지의�감정평가]

①�감정평가법인등은�법�제3조�제1항�본문에�따라�토지를�감정평가�할�때에는�공시지가기준법을�적용해야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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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그 밖의 사항

가.� 일련번호� 11,� 16� 남동측�경계� 부근에�이동이�용이한�컨테이너� 1동이�소재하는�바,� 경매� 진행시�참고� 바람.

나.�일련번호�20�지상에�별지�사진용지와�같이�소유자�미상의�가축사�1식이�소재하나,�이동�및�철거가�용이한�바�

평가� 제외�하였고,� 토지는�이에�구애됨이�없이�평가� 하였음.� �

다.�일련번호�20,� 21�지상에�수목(감나무,�소나무,�단풍나무�등)이�식재되어�있어,�수목의�품종,�수령,�수량,�관리

상태�등을�종합� 참작하여� 토지에�포함� 평가하되,� 그� 가액을�분리하여� 기재하였으니�소유권�및� 일괄� 경매� 여

부를�재확인하시기�바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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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

1.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

가.� 비교표준지의�선정�및� 그� 사유

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4조� 제2항� 제1호에� 따라� 인근지역에� 있는� 표준지� 중에서� 대상토지와� 용도지역,�

이용상황,� 주변환경� 등이� 같거나� 비슷하여� 비교가능성이� 있는� 표준지� A를� 비교표준지로� 선정하였음.

표 준 지 A

소 재 지
남악리

119

면적 ( ㎡ ) 1,061

지 목 답

용도지역 계획관리

이용상황 전

도로교통 맹지

형상,� 지세
사다리

평지

공시지가
( 원 / ㎡ )

119,200
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[공시기준일� :� 2025-01-01]
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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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� 시점수정

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4조� 제2항� 제2호에� 따라� 국토교통부장관이� 월별로� 조사ㆍ발표한� 비교표준지가�

있는� 시ㆍ군ㆍ구의� 같은� 용도지역� 지가변동률을� 적용하여� 공시기준일로부터� 기준시점까지의�지가변동률로� 시

점수정치를� 산정하되,� 기준시점까지� 조사ㆍ발표되지� 않은� 기간의� 지가변동률은� 조사ㆍ발표된� 월별� 지가변동

률�중� 기준시점에�가장�가까운�월의�지가변동률을�적용함.

비교
표준지

시 군 구 용도지역 산 정 기 간
지가변동률
(%)

시점수정치 비�고

A 전라남도�무안군 계획관리 2025-01-01� ~� 2025-06-19 0.063 1.00063
2025년� 04월�

연장적용

다.� 지역요인�비교

결 정 의 견 대상토지는�비교표준지가�속한�인근지역�내에� 위치하여�지역요인�대등함.

지역요인�비교치 1.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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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� 개별요인�비교

■�일련번호� 1,2,7,8,19� � /� 표준지A

조�건 항� � 목 세�항�목
격�차�율

(대상/표준지)
비� � 고

접근

조건
교통의�편부 취락과의�접근성,� 농로의�상태 1.22

도심� 및� 간선도로와

의�거리� 및� 접근성,�

농로의�상태�등에서�

우세함.

자연

조건

일조�등 일조,� 통풍�등

1.00 대등함.토양,� 토질 토양,� 토질의�양부

관개,� 배부 관개의�양부,� 배수의�양부

획지

조건

면적,� 경사�등 면적,� 경사도,� 경사의�방향
1.00 대등함.

경작의�편부
형상부정�및�장애물에�의한� 장애의�

정도

행정적

조건
행정상의�조장�및�규제정도

보조금,� 융자금�등�조장의�정도
1.00 대등함.

규제의�정도�등

기타

조건
기타 장래의�동향,� 기타 1.00 대등함.

개별요인�비교치 1.220

■�일련번호� 3~6,10� � /� 표준지A

조�건 항� � 목 세�항�목
격�차�율

(대상/표준지)
비� � 고

접근

조건
교통의�편부 취락과의�접근성,� 농로의�상태 1.00 대등함.

자연

조건

일조�등 일조,� 통풍�등

1.00 대등함.토양,� 토질 토양,� 토질의�양부

관개,� 배부 관개의�양부,� 배수의�양부

획지

조건

면적,� 경사�등 면적,� 경사도,� 경사의�방향
1.00 대등함.

경작의�편부
형상부정�및�장애물에�의한� 장애의�

정도

행정적

조건
행정상의�조장�및�규제정도

보조금,� 융자금�등�조장의�정도
1.00 대등함.

규제의�정도�등

기타

조건
기타 장래의�동향,� 기타 1.00 대등함.

개별요인�비교치 1.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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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�일련번호� 9,12,13,16~18� � /� 표준지A

조�건 항� � 목 세�항�목
격�차�율

(대상/표준지)
비� � 고

접근

조건
교통의�편부 취락과의�접근성,� 농로의�상태 1.15

도심� 및� 간선도로와

의�거리� 및� 접근성�

등에서�우세함.

자연

조건

일조�등 일조,� 통풍�등

1.00 대등함.토양,� 토질 토양,� 토질의�양부

관개,� 배부 관개의�양부,� 배수의�양부

획지

조건

면적,� 경사�등 면적,� 경사도,� 경사의�방향
1.00 대등함.

경작의�편부
형상부정�및�장애물에�의한� 장애의�

정도

행정적

조건
행정상의�조장�및�규제정도

보조금,� 융자금�등�조장의�정도
1.00 대등함.

규제의�정도�등

기타

조건
기타 장래의�동향,� 기타 1.00 대등함.

개별요인�비교치 1.150

■�일련번호� 11,14,15� � /� 표준지A

조�건 항� � 목 세�항�목
격�차�율

(대상/표준지)
비� � 고

접근

조건
교통의�편부 취락과의�접근성,� 농로의�상태 1.30

도심� 및� 간선도로와

의�거리� 및� 접근성,�

농로의�상태�등에서�

우세함.

자연

조건

일조�등 일조,� 통풍�등

1.00 대등함.토양,� 토질 토양,� 토질의�양부

관개,� 배부 관개의�양부,� 배수의�양부

획지

조건

면적,� 경사�등 면적,� 경사도,� 경사의�방향
1.00 대등함.

경작의�편부
형상부정�및�장애물에�의한� 장애의�

정도

행정적

조건
행정상의�조장�및�규제정도

보조금,� 융자금�등�조장의�정도
1.00 대등함.

규제의�정도�등

기타

조건
기타 장래의�동향,� 기타 1.00 대등함.

개별요인�비교치 1.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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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�일련번호� 20,21� � /� 표준지A

조�건 항� � 목 세�항�목
격�차�율

(대상/표준지)
비� � 고

접근

조건
교통의�편부 취락과의�접근성,� 농로의�상태 1.20

도심� 및� 간선도로와

의�거리� 및� 접근성,�

농로의�상태�등에서�

우세함.

자연

조건

일조�등 일조,� 통풍�등

1.00 대등함.토양,� 토질 토양,� 토질의�양부

관개,� 배부 관개의�양부,� 배수의�양부

획지

조건

면적,� 경사�등 면적,� 경사도,� 경사의�방향
1.00 대등함.

경작의�편부
형상부정�및�장애물에�의한� 장애의�

정도

행정적

조건
행정상의�조장�및�규제정도

보조금,� 융자금�등�조장의�정도
1.00 대등함.

규제의�정도�등

기타

조건
기타 장래의�동향,� 기타 1.00 대등함.

개별요인�비교치 1.200

마.� 그� 밖의� 요인�보정

1)� 그� 밖의� 요인�보정의�근거�및�필요성

『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』� 제14조,� 대법원판례� 2003다38207판결(2004.5.14선고)",� "2002두5054(2003.7.25선

고)",� 국토교통부� 유권해석(건설부� 토정� 30241-36538,� 1991.12.28)� 등의� 취지에� 따라� 대상토지의� 인근지역� 또

는�동일수급권�내�유사지역의�가치형성요인이�유사한�정상적인�거래사례�또는�평가사례�등을�고려하여�그�밖의�요

인을�보정하고자�함.

2)� 인근지역의�지가수준

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지가수준(원/㎡) 비고

계획관리지역 전,� 답 소로변 450,000� ~� 500,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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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� 인근지역의�감정평가사례

[출처:� 한국감정평가사협회�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�등]

4)� 인근지역의�거래사례

[출처:� 등기사항전부증명서]

기호 소재지 지목
토지면적
(㎡)

이용
상황

용도
지역

도로
조건

평가
목적

기준시점
토지단가
(원/㎡)

기준시점당시
개별공시지가
(원/㎡)

①

삼향읍

남악리

40-*

대 1,745
주거

기타

계획

관리,

보전

관리

세로

(가)
담보 2024-08-05 441,000 192,700

②

삼향읍

남악리

5*외

대 601.2
단독

주택

계획

관리

세로

(가)
담보 2024-04-01 448,000 212,900

③

삼향읍

남악리

6*

전 955.8 전
계획

관리

세로

(가)
담보 2024-07-30 382,000 130,200

④

상향읍

임성리

491-*

전 836 전
계획

관리
맹지 경매 2022-11-15 203,000 103,000

기호 소재지 지목
이용
상황

용도
지역

토지면적
(㎡)

거래금액
(원)

토지거래단가
(원/㎡)

거래시점

㉠

삼향읍

임성리

477-**

전 전
계획

관리
12 3,600,000 300,000 2025-04-02

㉡
삼향읍
임성리
830-**

전 전
계획
관리

74 30,000,000 405,000 2024-02-07

㉢
일로읍
죽산리
1700-*

전 전
계획
관리

1,653 730,000,000 442,000 2021-12-29

㉣

일로읍

죽산리

170*

전 전
계획

관리
1,653 625,000,000 378,000 2021-0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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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� 인근지역의�경매통계�분석

■� 6개월�평균

[출처:� 인포케어]

용도

전 남 무 안 군 삼 향 읍

낙찰
가율

낙찰률�
평균

낙찰
건수

낙찰
가율

낙찰률�
평균

낙찰
건수

낙찰
가율

낙찰률�
평균

낙찰
건수

토지� /� 전체 58.20 63.49 896 60.17 62.70 79 44.73 47.37 13

6)� 그� 밖의� 요인�보정치�결정

가)� 비교사례�선정

상기�사례� 중� 용도지역,� 이용상황,� 주위환경�등� 가치형성요인이�유사하여�비교가능성이� 높은�사례를� 아래와�

같이�선정함.

비교표준지 선정사례

A 거래사례�㉡

나)� 그� 밖의�요인� 보정치�산식

그�밖의� 요인�보정치 ≒
사례단가� ×� (사정보정)� ×� 시점수정� ×� 지역요인비교� ×� 개별요인비교

표준지공시지가� ×� 시점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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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)� 그� 밖의�요인� 보정치�산정

구분
토지단가
(원/㎡)

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
산출단가
(원/㎡)

그� 밖의� 요인�
보정치� 산정

거래사례 ㉡ 405,000 1.000 1.00728 1.000 0.910 371,233

3.112

표 준 지 A 119,200 - 1.00063 - - 119,275

산 출

내 역

사정보정 ㆍ정상적인�거래로�판단되어�별도의�사정보정은�필요하지�아니함.(1.000)

시점수정 ㆍ전라남도�무안군�계획관리(2024-02-07~2025-06-19):� 1.00728

지역요인 ㆍ비교표준지는�사례의�인근지역�내에�위치하여�지역요인�대등함.(1.000)

개별요인

가로조건

(택지조성)
접근조건

환경조건

(자연조건)
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

개별요인

비교치

- 0.91 1.00 1.00 1.00 1.00 0.910

ㆍ도심과의�거리�등에서�우세하나,� 농로의�상태�등에서�열세하여�종합적으로�열세함.

라)� 그� 밖의�요인� 보정치�결정

상기� 감정평가� 사례,� 거래사례,� 인근지역� 지가수준,� 경매낙찰가율� 등을� 종합분석하고,� 대상토지의� 감정평가

목적�및�공시지가의�현실화율�등을�종합�참작하여�그�밖의� 요인� 보정치를�아래와�같이� 결정하였음.

일련번호 표�준�지 그� 밖의�요인�보정치�산정 그�밖의�요인�보정치�결정

1~21 A 3.112 3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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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� 공시지가기준법에�의한�토지가액

일련
번호

표준지공시지가
(원/㎡)

시점
수정

지역
요인

개별
요인

그�밖의
요인

산정단가
(원/㎡)

결정단가
(원/㎡)

비고

1,2,7,8,19 A 119,200 1.00063 1.000 1.220 3.10 451,098 451,000 -

3~6,10 A 119,200 1.00063 1.000 1.000 3.10 369,753 370,000 -

9,12,13,

16~18
A 119,200 1.00063 1.000 1.150 3.10 425,216 425,000 -

11,14,15 A 119,200 1.00063 1.000 1.300 3.10 480,679 481,000 -

20,21 A 119,200 1.00063 1.000 1.200 3.10 443,703 444,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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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

가.� 평가개요

“거래사례비교법”이란� 대상물건과� 가치형성요인이� 같거나� 비슷한� 물건의� 거래사례와� 비교하여� 대상물건의� 현

황에� 맞게� 사정보정,� 시점수정,� 가치형성요인� 비교� 등의� 과정을� 거쳐� 대상물건의� 가액을� 산정하는� 감정평가방

법으로서,� 대상토지의�합리성� 검토는�인근지역에� 있는�유사한� 이용가치를�지닌�거래사례를�기준으로� 거래시점

으로부터� 기준시점� 현재까지의� 지가변동률,� 생산자물가상승률,� 당해� 토지의�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ㆍ기

타�가치형성요인�등을�종합� 고려하여�거래사례비교법을�적용하였음.

나.� 거래사례의�선정

인근지역� 내에� 소재하는� 거래사례로서� 대상토지와� 용도지역,� 이용상황,� 지역요인,� 개별요인� 등이� 유사하여� 비

교성이�인정된다고�판단되는�거래사례를�아래와�같이� 선정함.

일련번호 거래사례

1~21 ㉢

[출처:� 등기사항전부증명서]

기호 소재지 지목
이용
상황

용도
지역

토지면적
(㎡)

거래금액
(원)

토지거래단가
(원/㎡)

거래시점

㉢
일로읍
죽산리
1700-*

전 전
계획
관리

1,653 730,000,000 442,000 2021-1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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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� 사정보정

“사정보정(事情補正)”이란� 가격의� 산정에� 있어서� 수집된� 거래사례에� 거래관계자의� 특수한� 사정� 또는� 개별적인�

동기가� 개입되어� 있거나� 거래당사자가� 시장사정에� 정통하지� 못하여� 적정하지� 않은� 가격으로� 거래된� 경우� 그

러한� 사정이� 없는� 가격수준으로� 정상화하는� 작업을� 의미하며,� 상기� 선정된� 사례는� 정상적인� 거래로� 판단되어�

별도의�사정보정은�필요하지�아니함.(1.000)

라.� 시점수정

시점수정은� 국토교통부장관이� 월별로� 조사ㆍ발표한� 비교사례가� 있는� 시ㆍ군ㆍ구의� 같은� 용도지역� 지가변동률

을� 적용하여� 사례의� 거래시점으로부터�대상토지의� 기준시점까지� 지가변동률로� 시점수정치를�산정하되,� 대상토

지의� 기준시점까지� 조사ㆍ발표되지� 않은� 기간의� 지가변동률은� 조사ㆍ발표된� 월별� 지가변동률� 중� 대상토지의�

기준시점에�가장�가까운�월의�지가변동률을�적용함.

거래
사례

시 군 구 용도지역 산 정 기 간
지가변동률
(%)

시점수정치 비�고

㉢ 전라남도�무안군 계획관리 2021-12-29� ~� 2025-06-19 3.846 1.03846
2025년� 04월�

연장적용

마.� 지역요인�비교

결 정 의 견 대상토지는�거래사례가�속한�인근지역�내에�위치하여�지역요인�대등함.

지역요인� 비교치 1.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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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� 개별요인�비교

■�일련번호� 1,2,7,8,19� � /� 거래사례㉢

조�건 항� � 목 세�항�목
격�차�율
(대상/사례)

비� � 고

접근

조건
교통의�편부 취락과의�접근성,� 농로의�상태 0.99

농로의�상태�등에서�

우세하나�도심과의�

거리� 및� 접근성�등

에서�열세하여�종합

적으로�열세함.

자연

조건

일조�등 일조,� 통풍�등

1.00 대등함.토양,� 토질 토양,� 토질의�양부

관개,� 배부 관개의�양부,� 배수의�양부

획지

조건

면적,� 경사�등 면적,� 경사도,� 경사의�방향
1.00 대등함.

경작의�편부
형상부정�및�장애물에�의한� 장애의�

정도

행정적

조건
행정상의�조장�및�규제정도

보조금,� 융자금�등�조장의�정도
1.00 대등함.

규제의�정도�등

기타

조건
기타 장래의�동향,� 기타 1.00 대등함.

개별요인�비교치 0.990

■�일련번호� 3~6,10� � /� 거래사례㉢

조�건 항� � 목 세�항�목
격�차�율
(대상/사례)

비� � 고

접근

조건
교통의�편부 취락과의�접근성,� 농로의�상태 0.81

도심과의�거리� 및�

접근성,� 농로의�상

태�등에서�열세함.

자연

조건

일조�등 일조,� 통풍�등

1.00 대등함.토양,� 토질 토양,� 토질의�양부

관개,� 배부 관개의�양부,� 배수의�양부

획지

조건

면적,� 경사�등 면적,� 경사도,� 경사의�방향
1.00 대등함.

경작의�편부
형상부정�및�장애물에�의한� 장애의�

정도

행정적

조건
행정상의�조장�및�규제정도

보조금,� 융자금�등�조장의�정도
1.00 대등함.

규제의�정도�등

기타

조건
기타 장래의�동향,� 기타 1.00 대등함.

개별요인�비교치 0.8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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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�일련번호� 9,12,13,16~18� � /� 거래사례㉢

조�건 항� � 목 세�항�목
격�차�율
(대상/사례)

비� � 고

접근

조건
교통의�편부 취락과의�접근성,� 농로의�상태 0.93

도심과의�거리� 및�

접근성,� 농로의�상

태�등에서�열세함.

자연

조건

일조�등 일조,� 통풍�등

1.00 대등함.토양,� 토질 토양,� 토질의�양부

관개,� 배부 관개의�양부,� 배수의�양부

획지

조건

면적,� 경사�등 면적,� 경사도,� 경사의�방향

1.00 대등함.

경작의�편부
형상부정�및�장애물에�의한� 장애의�

정도

행정적

조건
행정상의�조장�및�규제정도

보조금,� 융자금�등�조장의�정도
1.00 대등함.

규제의�정도�등

기타

조건
기타 장래의�동향,� 기타 1.00 대등함.

개별요인�비교치 0.930

■�일련번호� 11,14,15� � /� 거래사례㉢

조�건 항� � 목 세�항�목
격�차�율
(대상/사례)

비� � 고

접근

조건
교통의�편부 취락과의�접근성,� 농로의�상태 1.05

도심과의�거리� 및�

접근성�등에서�열세

하나�농로의�상태�

등에서�우세하여�종

합적으로�우세함.

자연

조건

일조�등 일조,� 통풍�등

1.00 대등함.토양,� 토질 토양,� 토질의�양부

관개,� 배부 관개의�양부,� 배수의�양부

획지

조건

면적,� 경사�등 면적,� 경사도,� 경사의�방향
1.00 대등함.

경작의�편부
형상부정�및�장애물에�의한� 장애의�

정도

행정적

조건
행정상의�조장�및�규제정도

보조금,� 융자금�등�조장의�정도
1.00 대등함.

규제의�정도�등

기타

조건
기타 장래의�동향,� 기타 1.00 대등함.

개별요인�비교치 1.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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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�일련번호� 20,21� � /� 거래사례㉢

조�건 항� � 목 세�항�목
격�차�율
(대상/사례)

비� � 고

접근

조건
교통의�편부 취락과의�접근성,� 농로의�상태 0.97

도심과의�거리� 및�

접근성�등에서�

열세함.

자연

조건

일조�등 일조,� 통풍�등

1.00 대등함.토양,� 토질 토양,� 토질의�양부

관개,� 배부 관개의�양부,� 배수의�양부

획지

조건

면적,� 경사�등 면적,� 경사도,� 경사의�방향

1.00 대등함.

경작의�편부
형상부정�및�장애물에�의한� 장애의�

정도

행정적

조건
행정상의�조장�및�규제정도

보조금,� 융자금�등�조장의�정도
1.00 대등함.

규제의�정도�등

기타

조건
기타 장래의�동향,� 기타 1.00 대등함.

개별요인�비교치 0.970

사.� 거래사례비교법에�의한�토지가액

일련
번호

사례단가
(원/㎡)

사정
보정

시점
수정

지역
요인

개별
요인

산정단가
(원/㎡)

결정단가
(원/㎡)

비고

1,2,7,8,19 ㉢ 442,000 1.00 1.03846 1.000 0.990 454,409 454,000 -

3~6,10 ㉢ 442,000 1.00 1.03846 1.000 0.810 371,789 372,000 -

9,12,13,

16~18
㉢ 442,000 1.00 1.03846 1.000 0.930 426,869 427,000 -

11,14,15 ㉢ 442,000 1.00 1.03846 1.000 1.050 481,949 482,000 -

20,21 ㉢ 442,000 1.00 1.03846 1.000 0.970 445,229 445,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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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(試算價額)

4. 시산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

대상토지의�감정평가액을�결정하기�위하여�상기와�같이� 산정된�시산가액�검토�결과,� 「감정평가�및� 감정평가사에�

관한� 법률」� 제3조� 및� 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4조에� 따른� “공시지가기준법”에� 의한� 시산가액은� 동� 규칙� 제

11조� 각� 호의� 감정평가방식� 중� 다른� 감정평가방식에� 속하는� 감정평가방법인� “거래사례비교법”으로� 산출한� 시산

가액과� 비교해� 볼� 때� 합리성이� 인정되므로� 주된� 평가방법인� “공시지가기준법”에� 의한� 시산가액을� 기준으로� 대

상토지의�감정평가액을�결정함.

일련번호
공시지가기준법에�의한�
토지단가(원/㎡)

거래사례비교법에�의한�
토지단가(원/㎡)

결정단가
(원/㎡)

1,2,7,8,19 451,000 454,000 451,000

3~6,10 370,000 372,000 370,000

9,12,13,

16~18
425,000 427,000 425,000

11,14,15 481,000 482,000 481,000

20,21 444,000 445,000 444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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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토지 감정평가액

일련
번호

소재지
공부면적
(㎡)

사정면적
(㎡)

토지단가
(원/㎡)

감정평가액
(원)

비고

1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6
1,764 1,764 451,000 795,564,000 -

2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7-1
2,087 2,087 451,000 941,237,000 -

3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7-2
139 139 370,000 51,430,000 -

4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7-3
824 824 370,000 304,880,000 -

5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7-8
1,190 1,190 370,000 440,300,000 -

6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7-19
685 685 370,000 253,450,000 -

7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8
2,522 2,522 451,000 1,137,422,000 -

8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8-1
2,423 2,423 451,000 1,092,773,000 -

9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7-5
355 355 425,000 150,875,000 -

10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7-6
76.8 76.8 370,000 28,416,000 -

11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7-11
104 104 481,000 50,024,000 -

12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7-20
1,815 1,815 425,000 771,375,000 -

13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7-21
1,552 1,552 425,000 659,600,000 -

14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7-22
684.2 684.2 481,000 329,100,200 -

15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7-23
134 134 481,000 64,454,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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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련
번호

소재지
공부면적
(㎡)

사정면적
(㎡)

토지단가
(원/㎡)

감정평가액
(원)

비고

16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07-24
73 73 425,000 31,025,000 -

17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22
1,531 1,531 425,000 650,675,000 -

18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24
1,345 1,345 425,000 571,625,000 -

19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24-1
2,429 2,429 451,000 1,095,479,000 -

20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25-2
462.5 462.5 일괄 207,860,000

수목� 포함�평가

(토지� 단가

:� @444,000원),

토지�가격

:� 205,350,000원

수목�가격�

:� 2,510,000원

21
전라남도�무안군�삼향읍�

남악리� 125-4
660 660 일괄 293,640,000

수목� 포함�평가

(토지� 단가

:� @444,000원),

토지�가격

:� 293,040,000원

수목�가격�

:� 600,000원

합 계 22,855.5 22,855.5 - 9,921,204,2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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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

1. 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

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2조� 제1항� 및� 제2항에� 따라� 주된� 평가방법인� “공시지가기준법”을� 적용하여� 산정

된�대상토지의�시산가액은�동� 규칙� 제11조�각� 호의� 감정평가방식�중� 다른� 감정평가방식에�속하는�감정평가방

법인� “거래사례비교법”으로� 산정한� 시산가액과� 비교� 시� 그� 합리성이� 인정된다고� 판단되므로� “공시지가기준법”�

에� 의한� 시산가액을�대상토지의�감정평가액으로�결정하였음.

2. 감정평가액 결정

구 분 감정평가액(원) 비� � 고

토 지 9,921,204,200
상세내역은

“감정평가�명세표”� 참조

합 계 9,921,204,2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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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감정평가 요항표
E

1.� 위치� 및�주위환경

4.� 인접� 도로상태

7.� 공부와의�차이

2.� 교통상황

5.� 토지이용계획�및� 제한상태

8.�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�및� 기타)

3.� 형태� 및�이용상태

6.� 제시목록�외의�물건

1.� 위치�및�주위환경
대상물건은� 전라남도� 무안군� 삼향읍� 남악리� 소재� '안동마을'� 동측� 및� 남동측� 인근에� 위

치하며,� 인근에는�자연마을,� 농경지�등이�소재하는�마을주변�농경지대임.

2.� 교통상황 본건�및�인근까지�차량접근�가능하며,� 제반�교통사정은�보통시됨.

3.� 형태�및�이용상태

일련번호� 1,2,5,12,15,17,19� :� 부정형�평지로서,� 전(대부분�휴경지)으로�이용중임.

일련번호� 3,10� :� 삼각형�평지로서,� 전(대부분�휴경지)으로�이용중임.

일련번호� 4,7~9,20,21� :� 세장형�평지로서,� 전(대부분�휴경지)으로�이용중임.

일련번호� 6,11,13,14,16,18� :� 사다리형�평지로서,� 전(대부분�휴경지)으로�이용중임.

4.� 인접�도로상태

일련번호� 1,2,7,8,11,14,15,19� :� 남동측으로� 왕복2차로� 아스팔트� 포장도로가� 개설되어�

있음.

일련번호� 3~6,9,10,12,13,16~18� :� 지적도상� 맹지이며,� 인접한� 본건� 토지를� 통하여� 진

출입�가능함.

일련번호� 20,21� :� 남서측으로�노폭�약� 6M�내외�아스팔트�포장도로가�개설되어�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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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감정평가 요항표
E

1.� 위치� 및�주위환경

4.� 인접� 도로상태

7.� 공부와의�차이

2.� 교통상황

5.� 토지이용계획�및� 제한상태

8.�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�및� 기타)

3.� 형태� 및�이용상태

6.� 제시목록�외의�물건

5.� 토지이용계획�및� 제한상태

일련번호� 1,2,7,8� :계획관리지역,� 대로3류(폭� 25m~30m)(2018-12-20)(접합),� 가축사육

제한구역(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

법률>,�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 법률>,� 가축사

육제한구역(주거밀집지역� 외� 지역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 법률>,� 상대보호구

역(2021-12-08)(버클리유치원� 상대보호구역)<교육환경� 보호에� 관한� 법률>,� 상대보호구

역(2021-12-08)(프렌즈유치원�상대보호구역)<교육환경�보호에�관한� 법률>,

일련번호� 3~6� :� 계획관리지역,�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

용에� 관한� 법률>,� 상대보호구역(2021-12-08)(버클리유치원� 상대보호구역)<교육환경� 보

호에� 관한� 법률>,� 상대보호구역(2021-12-08)(프렌즈유치원� 상대보호구역)<교육환경� 보

호에�관한� 법률>,

일련번호� 9� :� 계획관리지역,� 가축사육제한구역(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

양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 법률>,� 상대보호구역(2021-12-08)(버클리유치원�

상대보호구역)<교육환경� 보호에� 관한� 법률>,� 상대보호구역(2021-12-08)(프렌즈유치원�

상대보호구역)<교육환경�보호에�관한�법률>,

일련번호� 10,12,13� :� 계획관리지역,� 가축사육제한구역(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

염소_산양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 법률>,�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

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 법률>,� 상대보호구역(2021-12-08)(버클리유치원� 상대보

호구역)<교육환경� 보호에� 관한� 법률>,� 상대보호구역(2021-12-08)(프렌즈유치원� 상대보

호구역)<교육환경�보호에�관한�법률>,

일련번호� 11,14,15� :� 계획관리지역,� 대로3류(폭� 25m~30m)(2018-12-20)(접합),� 가축

사육제한구역(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

한� 법률>,� 가축사육제한구역(주거밀집지역� 외� 지역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 법

률>,� 상대보호구역(2021-12-08)(버클리유치원� 상대보호구역)<교육환경� 보호에� 관한� 법

률>,� 상대보호구역(2021-12-08)(프렌즈유치원� 상대보호구역)<교육환경� 보호에� 관한� 법

률>,

일련번호� 16� :� 계획관리지역,� 대로3류(폭� 25m~30m)(2018-12-20)(접합),� 가축사육제

한구역(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 법

률>,� 상대보호구역(2021-12-08)(버클리유치원� 상대보호구역)<교육환경� 보호에� 관한� 법

률>,� 상대보호구역(2021-12-08)(프렌즈유치원� 상대보호구역)<교육환경� 보호에� 관한� 법

률>,

일련번호� 17� :� 계획관리지역,� 대로3류(폭� 25m~30m)(2018-12-20)(접합),� 가축사육제

한구역(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 법

률>,�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 법률>,� 상대보호

구역(2021-12-08)(버클리유치원�상대보호구역)<교육환경�보호에�관한�법률>,

일련번호� 18,19� :� 계획관리지역,� 대로3류(폭� 25m~30m)(2018-12-20)(접합),� 가축사육

제한구역(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

법률>,�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 법률>,� 상대보

호구역(2021-12-08)(버클리유치원� 상대보호구역)<교육환경� 보호에� 관한� 법률>,� 절대보

호구역(2021-12-08)(버클리유치원�절대보호구역)<교육환경�보호에�관한�법률>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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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감정평가 요항표
E

1.� 위치� 및�주위환경

4.� 인접� 도로상태

7.� 공부와의�차이

2.� 교통상황

5.� 토지이용계획�및� 제한상태

8.�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�및� 기타)

3.� 형태� 및�이용상태

6.� 제시목록�외의�물건

6.� 제시목록�외의�물건

일련번호� 20� :� 계획관리지역,� 가축사육제한구역(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

양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 법률>,�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

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 법률>,� 상대보호구역(2021-12-08)(버클리유치원� 상대보호구

역)<교육환경�보호에�관한�법률>,

일련번호� 21� :� 계획관리지역,� 가축사육제한구역(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

양)<가축분뇨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 법률>,�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

의� 관리� 및� 이용에� 관한� 법률>,� 상대보호구역(2021-12-08)(버클리유치원� 상대보호구

역)<교육환경�보호에�관한�법률>임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시목록�외의�물건� :� --

7.� 공부와의�차이 --

8.�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�및�기타)

임대관계� :� 미� 상�임.

기타� :�

-� 일련번호� 11,16� 남동측�경계�부근에�이동이�용이한�컨테이너� 1동이�소재함.

-� 일련번호� 20� 지상에�소유자�미상의�가축사� 1식이�소재함.

-� 일련번호� 20,21� 지상에�수목(감나무,� 소나무,� 단풍나무�등)이�식재되어�있음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